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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개정  2024. 6.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 「연구사업 관리규

정」제45조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GIST개발과제 포함, 이하 ‘국가연구개발사

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정착

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광주과기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과기원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

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가. 휴학생 중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료생 중 광주과기원의 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개정 2024. 6. 10.>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개정 2024. 6. 10.>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이라 함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

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하며, 학부(과) 단위로 설정

하는 “학부(과)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이하 ‘학부 풀링계정’)”과 연구책

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연구책임자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이하 ‘연구책임

자 풀링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 설정)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은 학부 풀링계정과 연

구책임자 풀링계정을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는 관련 

규정, 고시 및 협약 등에 따른다.

제4조(학부 풀링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계정은 학부(과) 단위로 설정하고 해당 계정의 

계정책임자는 학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② 각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 일부를 학부 풀링계정에 적

립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학부 풀링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른다. <신설 2024. 6. 10.>

제5조(학생인건비 집행 구분) ① 학생인건비는 학부 풀링계정과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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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학부 풀링계정

   2. 학생인건비 차등지급: 연구책임자 풀링계정

  ② 모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년) 단위로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인건비 균등지급) ① 학부 풀링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균등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광주과기원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

부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는 학부 풀링계정 및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잔액 등을 고려하

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금액은 확보 재원 및 지급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여 각 학부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동일 학부 내 동일 학위과정에게는 동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규정 제12조에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석사과정: 월 440,000원 이상 <신설 2024. 6. 10.>

     2. 박사과정: 월 600,000원 이상 <신설 2024. 6. 10.>

   ③ 학부(과)에서는 확정된 균등지급대상자 및 금액을 바탕으로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계정책임

자는 요청받은 금액을 학부 풀링계정으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인건비 차등지급) 각 연구책임자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 참

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

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

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9조(연구참여확약서) ① 총장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학부(과) 단위 및 연구책임자 

단위)의 책임자는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한 연구참여확약서[별지1 및 별지2]를 작성하고 학기(6개월) 또는 학년(1년) 단위로 

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개정 2024. 6. 10.>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 명시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명

시 <개정 2024. 6. 10.>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불가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학부(과) 단위 및 연구책임자 단위)의 책임자와 학생연구자

는 연구참여확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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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0조(연구참여확약의 변경 및 취소) ① 총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2024. 6. 1

0.>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삭제 <2022. 10. 18.>

   6.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

려는 경우 <신설 2024. 6. 10.>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제출된 연구참여확약서에 의거하여 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

정의 책임자(학부(과)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균등지급과 차등지급 모두를 해당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며,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2024. 6. 10.>

   1. 학사과정 학생: 월 130만원

   2. 석사과정 학생: 월 220만원

   3. 박사과정 학생: 월 300만원

   4. 통합과정 학생: 「학칙」 및 하위 지침에 따른 인정 시점 적용  <개정 2024. 6. 10.>

   ② 총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고등교육법」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

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겸임교원 및 초빙

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일반수탁연구사업

으로부터 받는 학생인건비는 지급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광주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원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

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인건비 관리) 광주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

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범위 제한)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

거나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 활동과 무관한 학내·외 기여활동과 봉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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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연구자는 연구 활동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유용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광주과기원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②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한 경우, 광주과기원 

자체 감사 및 처분요구 또는 각급 기관의 감사 및 처분요구에 따라 즉시 연구비 부당집

행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체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6. 10.]

제17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4. 6. 10.>

     라.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 

<개정 2024. 6. 10.>

     마.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바. 학생연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실험실 안전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사.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

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 <신설 2024. 6. 10.>

     아.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10.>

제18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른 연구 활동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

에게 보고 <개정 2024. 6. 10.>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4. 6. 10.>

제19조(기관의 의무) 광주과기원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

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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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

정 2022. 10. 18.>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칙」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

0.>

     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0.>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주과기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폭언·폭

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광주과기원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

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

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담당 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안전 보장) 광주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6. 10.>

제24조(자체점검) 광주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

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

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

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제25조(고충·상담 창구운영) 광주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야 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

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원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

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부 등 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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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광주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

다.

부 칙 <2021. 07.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연구원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2022. 10.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3.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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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학부단위 연구참여확약서 <개정 2022. 10. 18., 2024. 6. 10.>

학부단위 연구참여확약서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with Dean of School/Department Chair)

  학부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 ○○○와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OOO in charge of school or department student salary payment, and Student OOO enter 

into this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to establish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tudent researcher to participate successfully in good faith as follows: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Student Identification)

성 명
Name

학 번
Student No.

소 속(학과명)
School/Department

과정 및 학기
Degree program/ 

Semester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Scientist No.

주 소
Address

연락처
Contact (Cellular phone) (E-mail)

2. 연구참여정보(Research participation)

  가. 연구참여기간(Date):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Duty):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Write 

the specific tasks such as the research duties and roles. The student cannot perform tasks that are not 

related t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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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및 학생인건비 지급액(세금 포함)

      Monthly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and Student Salary(Tax included)

      

구분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합계
Total

학부풀링계정
균등지급액

Equal Payment

소계
Total

총참여율
rate of 

participation

구분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1월
(Jan)

2월
(Feb)

합계
Total

학부풀링계정
균등지급액

Equal Payment

소계
Total

총참여율
rate of 

participation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23일

      Payment date: 23th of every month

  마.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Payment method: Student-owned bank account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When the participation is terminated, the number of working days(months) will be calculated and paid.

  바. 학부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

      The Person in charge of school/Department of Student Salary Payment

성 명
Name
소 속

(학과명)
School/ 

Department

직 급
Position

연락처
Contact

(연구실)
(Office)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1. Student researchers shall faithfully fulfill the duties required to conduct the research. If the 
workload changes due to academic or employment reasons,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will be upda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rincipal investigator.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2.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student's academic and research 
welfare while allowing for sufficient rest, and will operate the student researcher 
program fairly and trans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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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
하지 않는다.

   3.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not direct the student researcher to perform work or 
engage in activities or unrelated matters in the research.

  라. 총장 및 계정책임자는 실험실 안전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4. The president and the principal investigator will cooperate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laboratory safety to conduc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by student 
researchers, and will take necessa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such as obtaining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insurance against injury and death.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
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5.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complete training on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ethics, etc. and shall not infringe on student rights, which includes verbal abuse, 
physical assault, or sexual harassment.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
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6.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not collect/withdraw or jointly manage or use the 
students’ salaries for any reason.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정책임자 및 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7. The student may request corrective action from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the 
affiliated department if the principal investigator violates the terms of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아. 총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8. If a student researcher is affiliated with another institution, the president must notify the original 
affiliated institution of the any payment of fees to the student.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학
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The principal investigator may cancel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if the student is unable to perform the work due to illness, 
disappearance, or criminal prosecution.

Date: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서명 또는 인)

Student:              (Signature)

학부 풀링계정의 계정책임자:          (서명 또는 인)

Dean of School/Department Chair:              (Signature)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President of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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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 <개정 2022. 10. 18., 2024. 6. 10.>

연구책임자단위 연구참여확약서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with Principle Investigator)

  계정책임자 ○○○과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The principal investigator OOO and Student OOO enter into this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to establish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student researcher to participate 

successfully in good faith as follows: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Student Identification)

성 명
Name

학 번
Student No.

소 속(학과명)
School/Department

과정 및 학기
Degree program/ 

Semester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Scientist No.

주 소
Address

연락처
Contact (Cellular phone) (E-mail)

2. 연구참여정보(Research participation)

  가. 연구참여기간(Date):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Duty):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Write 

the specific tasks such as the research duties and roles. The student cannot perform tasks that are not 

related t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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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정단위 월 참여율 및 학생인건비 지급액(세금 포함)

    Monthly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and Student Salary(Tax included)

    

구분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합계
Total

연구책임자계정 
지급액

Salary Paid

총참여율
rate of 

participation

구분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1월
(Jan)

2월
(Feb)

합계
Total

연구책임자계정 
지급액

Salary Paid

총참여율
rate of 

participation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23일

      Payment date: 23th of every month

  마.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Payment method: Student-owned bank account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When the participation is terminated, the number of working days(months) will be calculated and paid.

  바. 계정책임자 (The principal investigator)

성 명
Name

소 속
(학과명)
School/ 

Department

직 급
Position

연락처
Contact

(연구실)
(Office)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1. Student researchers shall faithfully fulfill the duties required to conduct the research. If the 
workload changes due to academic or employment reasons,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will be update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principal investigator.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2.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student's academic and research 
welfare while allowing for sufficient rest, and will operate the student researcher 
program fairly and trans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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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
하지 않는다.

   3.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not direct the student researcher to perform work or 
engage in activities or unrelated matters in the research.

  라. 총장 및 계정책임자는 실험실 안전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4. The president and the principal investigator will cooperate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laboratory safety to conduc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by student 
researchers, and will take necessary safety and health measures, such as obtaining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insurance against injury and death.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
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5.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complete training on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ethics, etc. and shall not infringe on student rights, which includes verbal abuse, 
physical assault, or sexual harassment.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
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6.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all not collect/withdraw or jointly manage or use the 
students’ salaries for any reason.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정책임자 및 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7. The student may request corrective action from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the 
affiliated department if the principal investigator violates the terms of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아. 총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8. If a student researcher is affiliated with another institution, the president must notify the original 
affiliated institution of the any payment of fees to the student.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학
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The principal investigator may cancel the research participation agreement through 
consultations if the student is unable to perform the work due to illness, 
disappearance, or criminal prosecution.

Date: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서명 또는 인)

Student:              (Signature)

계정책임자:          (서명 또는 인)

Principle investigator:              (Signature)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President of GIST


